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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3168(본소)  유류분반환

2012나3175(반소)  주식대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양□■ (xxxxxx-xxxxxxx)

   대전 유성구 OO동 ___ OOOOOOOOO아파트 ___-___

2. 양○♣ (xxxxxx-xxxxxxx)

3. 양▷♤ (xxxxxx-xxxxxxx)

원고 2, 3의 주소  서울 강남구 OO동 OO아파트 __-__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양□△ (xxxxxx-xxxxxxx)

서울 강남구 OO동 ___ OOOOO빌 ___-___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09가합106879(본소), 

2011가합26273(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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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735,732,912/3,530,481,084 지분에 관하여, 

   2)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126,556,12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3)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217,697,75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9.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1,154

주,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432주,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744주에 관하

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86,510,803원과 그 중 82,906,007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17,55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양▷♤에게 28,503,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 3 -

   각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양□■, 양▷♤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7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25%는 피

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 및 

제2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양□■, 

양○♣에게 각 837,506,415원, 원고 양▷♤에게 634,692,23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8.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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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양□■, 양○♣에

게 각 837,506,415/2,309,705,067 지분, 원고 양▷♤에게 634,692,237/2,309,705,067 지

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양□■, 양○♣에게 각 

548,768,981/4,715,728,432 지분, 원고 양▷♤에게 415,876,710/4,715,728,43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 양□■에게 별지 제3목록 주식 1,728주, 원고 양○♣에게 위 주식 

1,728주, 원고 양▷♤에게 위 주식 1,310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식 양도 의사표시의 목적물을 일정 주식에 대한 지분에서 그 지분에 상당

하는 주식 수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1) 원고 양□■은 피고에게 삼◇♠♠ 주식회사(이하 ‘삼◇♠♠’이라 한다)의 주식 

315주의 2008년 평가액에 해당하는 42,51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7. 20.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 양□■은 피고

에게 삼◇♠♠의 주식 315주의 2011년 평가액에 해당하는 41,226,570원 및 이에 대하

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7. 20.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양□■, 양▷♤은 피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항소취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에게 340,312,999원, 원고 양○♣에게 825,384,985원, 원고 양▷♤

에게 542,106,7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항소취지

    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

산 중 원고 양□■에게 238,539,496/3,530,481,084 지분, 원고 양○♣에게 578,546,571 

/3,530,481,084 지분, 원고 양▷♤에게 379,985,114/3,530,481,084 지분에 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본소 

주식 양도 의사표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

고 양□■, 양▷♤은 피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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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주식 가액 상당

의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양♠(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장남

인 피고, 장녀인�원고 양□■차녀인�� 원고 양○♣, 삼녀인 원고 양▷♤이 있다. 

  나. 상속 및 유증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

다[같은 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7/90 지분의 소유자였던 망 김◈

▲(망인의 처)으로부터 망인이 법정 상속분(3/11)에 따라 상속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OO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7 -

   

부동산 시가(원) 부동산 시가(원)

1, 2항 부동산 147,272,000 5항 부동산 2,046,000

3항 부동산 43,032,000 6항 부동산 3,000,000

4항 부동산 49,552,000
7 내지 16항 

부동산
4,861,000

소계 239,856,000 - 9,907,000

   2) 망인은 사망 당시 ♣▲▲▲에 5,579,133원의 보통예금 채권과 101,584,410원(원

금 1억 원 + 2008. 10. 2.까지 발생한 이자 1,584,410원)의 정기예금 채권, 삼◇♠♠에 

대한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 주식 3,171주를 보유하

고 있었다.

   3)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08. 3. 29. 피고에게 “삼◇♠♠ 주식 일체,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예금, 신탁 등 망인에게 귀속되는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인, 피고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김◈▲은 망인의 처로서 망인보다 앞선 2005. 6. 29. 사망하였는데, 그 전인 

2004. 6. 3.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증하였다. 

    가) 서울 종로구 OO동 __-__ 대 357.2㎡ 및 그 지상 _층 근린생활시설을 원고들

에게 각 1/3씩 유증한다.

    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228,705,285원을 원고들에게 1/3씩 유증한다.

    다) 사회복지법인 ◇◐◐◐◐◐◐◐ ★■노블카운티에 대한 입주보증금반환채권 1

억 원을 원고들에게 1/3씩 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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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은 2004. 8. 16. 보유하고 있던 삼◇♠♠ 주식 4,615주 중 2,308주를 원고 

양□■에게, 2,307주를 원고 양▷♤에게 각 사인증여하였다.

   3) 망인과 피고는 원고들 및 ♣♣♣♣위 OO동 부동산의 매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가합110399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7. 12. 위 법원으

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

으며, 2007. 8. 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양□■은 양♠에게 삼◇♠♠ 주식회사의 주당 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1,384주, 양□

△에게 같은 주식 924주, 양▷♤은 양♠에게 같은 주식 1,384주, 양□△에게 같은 주

식 923주를 각 유류분으로서 반환한다. 

2. 양□△와 양♠은 연대하여 양□■, 양○♣, 양▷♤에게 부과된 상속세 250,043,230원

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다.

  라. 삼◇♠♠ 주주의 변동내역

   1) 1973년경 삼◇♠♠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3,500주(1주의 금액 1,000원)  

중 망인의 처 김◈▲이 6,000주, 견♥♡가 2,500주, ♥◐◐이 2,500주, ♥♥♥이 2,500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 9.경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주식(총 발행주식 10,000

주) 중 김◈▲이 4,615주, ♥◐◐이 1,923주, ♥♥♥이 1,539주, 망인이 1,923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앞서 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이 원고 양□■, 양▷♤에게 사인증여한 주

식 4,615주 중에서 망인이 합계 2,768주, 피고가 1,847주를 반환받았다.

   3) 망인은 이로써 삼◇♠♠ 주식 4,691주(1,923주 + 2,768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 5. 18. 오★♤에게 640주를 증여하고, 삼◇♠♠에게 가지급금채무 변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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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20. 430주, 2008. 7. 1. 450주를 각 양도하여 사망 직전에 3,171주(4,691주 - 

640주 - 430주 - 450주)를 보유하였다.

   4) 한편, ♥◐◐은 2005. 8. 12. 피고에게 1,323주, 피고의 처 오★♤에게 600주를 

각 증여하고, ♥♥♥은 같은 날 피고에게 939주, 오★♤에게 600주를 각 증여하였다.

   5) 그리하여 2008. 9.경 삼◇♠♠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4,109주, 망인이 3,171주, 오

★♤이 1,840주, 삼◇♠♠이 88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21, 24호증, 을 제96호증의 1, 2, 을 제97호증의 1, 2, 을 제9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6, 127, 135호증, 을 제138호증의 1, 2, 을 제139호증, 을 제140호증의 1 내

지 3, 을 제149호증, 을 제169 내지 172, 186호증, 을 제25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국♥◈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하여 원고

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모 김◈▲을 잠적시켜 객지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망

인이 거▲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OO동 __-__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명도소송으로 내

쫓기도록 하였으며, 80세의 망인이 감내하기 힘든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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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고의로 아버지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정신적 침해행위

를 계속하여 부친을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04조 제2호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36 내지 45, 65, 67 내지 69, 90, 91호증, 을 제92호증의 1, 2, 을 제9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의 산정방식 등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

지 본다.

   1)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C) - 원고들의 각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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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

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

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

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OO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

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

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

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

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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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대하여 살핀다.

 

   1) 적극적 상속재산

    가) 별지 제1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9,907,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재산은 망인의 사망

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유족급여 52,991,2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 및 피고가 수령한 유족급여 

52,991,200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

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

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

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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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족급여 52,991,200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 유증재산

    가) 채권

     (1) 인정되는 범위

      망인은 피고에게 예금․신탁 기타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한 사실, 망인은 사망 

무렵 ♣▲▲▲에 대하여 107,163,543원(5,579,133원 + 101,584,410원)의 예금반환채권, 

삼◇♠♠에 대하여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위 합계 124,230,443원의 채권이 유증재산에 포함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에 대한 정기예금 중 7,500만 원 부분이 망인에 대한 채권자인 

삼◇♠♠에 압류, 추심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유증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25, 71 내지 73, 147, 148, 150호증, 을 제28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삼◇♠♠은 망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2008.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030호로 상속채무자인 원고 양□■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위 원고가 상속한 ♣▲▲▲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12468호로 원고 양▷♤, 

피고를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이들이 상속한 ♣▲▲▲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7,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각 결정정본은 채무자 및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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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은 망인의 정기예금 원리금 

102,991,790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6. 압류․추심권자

인 삼◇♠♠에 7,5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한 사실, 삼◇♠♠은 2009. 8. 26. 위 배당금 7,500만 원을 출급받아 이를 모

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양□■, 양▷♤, 피고에 대한 각 2,500만 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삼◇♠♠에 압류․추심된 부분을 포

함하여 위 정기예금채권을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액이 유증재산에 포

함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양□■, 양▷♤으로서는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채

무 중 일부를 변제한 셈인바, 이로 인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는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나) 삼◇♠♠ 주식 3,171주

     (1) 유증된 주식 수

      망인이 피고에게 삼◇♠♠의 주식 일체를 유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3,171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60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 발행 주식의 2008. 10. 2.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1주당 134,982원으로 산정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양□■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위 주식 중 315주를 국세

청이 압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2,856주(3,171주 - 315주)가 유증재산이라고 주장▣

◆,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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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친족’인 주주를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규정하

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

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

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

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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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피고, 피고의 

처인 오★♤이 삼◇♠♠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합계 9,12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유증한 3,17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가 할증

된 556,434,396원[1주당 175,476원(134,982원 × 130 ÷ 10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

다) × 3,171주]으로 평가된다.

    다)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합계 239,85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재산은 합계 920,520,839원(채권 124,230,443원 + 주식 

556,434,396원 + 부동산 239,856,000원)이다

   3)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가) 동숭동 부동산 

     (1) 인정사실

      갑 제21, 22호증, 을 제105호증, 을 제1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국♥◈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0. 3. 16.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동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10. 5. 피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

동 건물’이라 한다. 위 부동산은 수증 당시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을 증여하고, 2002. 10. 15. 피고 앞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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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동숭동 토지 및 건물의 상속 개시 당시 OO는 합계 

1,686,507,000원(토지 1,265,135,000원 + 건물 421,3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런데 을 제1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당시 14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차감한 1,541,507,000원(1,686,507,000원 - 145,000,000원)을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숭동 토지 1/2 지분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

       피고는 동숭동 토지 1/2 지분은 피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종

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었으

므로, 이 부분은 망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5 내지 20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동숭동 토지는 망인이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

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물가변동률 반영 여부

      피고는 동숭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5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175,264,717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8 -

    나) 삼◇♠♠ 주식 2,262주

     (1) ♥◐◐이 2005. 8. 12. 피고에게 1,323주, 오★♤에게 600주를 증여하고, ♥♥

♥이 같은 날 피고에게 939주, 오★♤에게 600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7, 31, 32,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 명의의 

위 주식은 망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

♥♥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개서된 주식 합계 2,262주(1,323주 + 939주)는 망인이 피

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① ♥◐◐, ♥♥♥은 망인의 매제인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와 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누군가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김◈▲

(피고는 명의신탁자가 김◈▲의 모 견♥♡라는 취지로도 주장▣◆, 견♥♡는 이미 사망

하였고, 김◈▲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데, 피고 주♥▦▦▦▦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것이지만, 피고가 견♥♡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명의개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결국 김◈▲이 

명의신탁자라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의 명의

신탁자는 망인 또는 김◈▲ 중의 1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 ♥♥♥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은 김

◈▲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김◈▲의 의사에 따라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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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망인은 김◈▲에게 1991. 10. 24. “동숭동 ___-_ 지상 건물 등 모든 부동산, 

동산 등에 관하여 김◈▲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것이며, 피고가 귀국하더라도 절대

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1992. 2. 25.에도 

”피고 가족과는 절대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김◈▲은 생전에 피고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김◈▲이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

는다.

      ④ 망인은 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9513호로 제기한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이전” 청구 사건에서, “삼◇♠♠의 주식을 인수받은 후 

친인척 이름으로 분배해 두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⑤ 갑 제3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35, 142 내지 144, 173, 174, 

190, 205호증은 김◈▲과 망인 사이의 소송[망인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

구 OO동 __-__ 지상 _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합34627 판결, 서울고등법

원 2005. 10. 20. 선고 2004나8135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69274 판

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9513 소송, 망인이 김◈▲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8975호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망인이 원고 양▷♤을 상대

로 제기한 증여금 1억 8,000만 원 등의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

31734,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039), 망인 및 피고와 원고들 등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

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399) 등의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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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에 을 제21, 22, 50, 206, 264, 265, 285, 29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

도,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위 주식의 가액 역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인 175,476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사전 증여받은 위 주

식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396,926,712원(2,262주 × 175,476원)이다.

    다) ★♡♡♡♡♡♡ 매수자금

     갑 제23 내지 24, 28, 57호증, 을 제183, 193, 266, 2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2. 10. 2. 서울 서초구 OO동 ____ ★♡♡♡♡♡♡ 

OOO동 ___호(이하 ‘★♡♡♡♡♡♡’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

하고, 1993. 12. 4.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으로 1992. 10. 2. 2,500만 원, 1992. 10. 6. 2억 2,500만 

원을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2 내지 54호증, 을 제184, 185, 209, 

210, 215호증, 을 제2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8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51, 268, 

270호증, 을 제27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4호증, 을 제28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증여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425,040,518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61.7

    라)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삼◇♠♠ 주식 2,7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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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망인, ♥◐◐, ♥♥♥이 오★♤에게 증여한 주식 합계 1,840주, 망인이 

삼◇♠♠에 양도한 주식 880주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주식이라고 주장

▣◆,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동 및 대치동 아파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OO동 OOOOO리버 _층 비605호(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대치동 아파트’라 한

다) 또는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그의 처 오★♤은 2004. 4. 16. OO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

에 관하여 2001.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11. 대

치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2, 4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OO동 및 대치동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와 을 제55, 106, 209 내지 2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때인 1992.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2. 8. 29. ★♡♡♡♡♡♡를 매도하고, 

2001. 2. 13. OO동 아파트, 2002. 4. 26. 대치동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런데 그 동안 피고는 ★♡♡♡♡♡♡의 전세보증금, 차임 등을 운용하여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별도의 근로소득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

♣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OO동 및 대치동 아

파트 또는 그 매수자금을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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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결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2,363,474,230

원(동숭동 부동산 1,541,507,000원 + 주식 396,926,712원 + ★♡♡♡♡♡♡ 매수자금 

425,040,518원)이다.

   4)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유무

    가) 현금 1억 5,0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원고 양□■에게 1991. 3.경 1억 원(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7,000만 원), 2001년 미국 출국 무렵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5, 39, 41, 42, 67 내지 69호증, 을 제161호증의 1, 2, 을 제189호

증의 1, 2, 을 제253호증의 1, 2, 을 제254 내지 256, 277호증, 을 제27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북대전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세 43,349,080원

     피고는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망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양□■이 자신에게 부과된 43,349,08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 을 제186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김◈▲의 사망에 따라 당초에는 상속세가 원고들에게 전부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상속세로 망인에게 59,298,826원, 피고에게 39,570,964원, 원

고 양□■에게 43,349,080원, 원고 양○♣에게 70,241,133원, 원고 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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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8,836원이 부과된 사실, 망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07. 8. 위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

부한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이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원고 양□■이 부담할 상속세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

고 스스로도 “망인이 2008. 10. 2.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매수자금 2억 5,000만 원)

     갑 제26, 27호증, 을 제67, 69, 74, 76, 94, 1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양○♣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여, 원고 양○♣가 

1991. 8. 14. 서울 성북구 OO동 ___-__ ◎♣♣♣ 나동 _층 OOO호(이하 ‘◎♣♣♣’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는 250,000,000원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458,479,020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1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57.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 등 합계 412,040,855원

      피고는 망인이 원고 양○♣에게 1997년 현금 1억 원, 1999년 한국화장품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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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102,706,526원, 위 원고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용 2억 원, 엘란트라 승

용차 취득자금 9,334,329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9, 41, 42, 69호증, 을 제78호증의 1, 2, 을 제79호증, 을 제80호증

의 1, 2, 을 제81, 194, 195, 166호증, 을 제19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3, 194, 25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70,241,133원 

      피고는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양○♣에게 부과된 상속세 70,241,133원

을 망인이 납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위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양○♣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58,479,020

원이다.

   6)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1) 현금 1억 8,000만 원

      갑 제28,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2. 11. 

원고 양▷♤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814,178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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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18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1

     (2) ◎♣♣♣ 매수자금 1억 2,500만 원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31, 32, 74, 76, 128, 19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양▷♤과 남편 한▶◇에게 2억 5,000만 원

을 증여하여, 1996. 12. 4. 원고 양▷♤과 한▶◇가 원고 양○♣로부터 위 ◎♣♣♣를 

매수하고, 1996. 12. 2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은 망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2억 5,000만 원 × 1/2)을 

증여받았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164,523,212원이 된다.

       계산) 125,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6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9.7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매수 관련 2억 5,0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 매수자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원고 양▷♤에게 증여

한 것인데, 세무 편의상 위 원고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므로, 2억 5,000만 원 전액을 원고 양▷♤의 증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65,248,836원

      피고는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양▷♤에게 부과된 상속세 65,248,836원

을 망인이 납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위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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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양▷♤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367,337,390원(현금 202,814,178원 + ◎♣♣♣ 매수자금 164,523,212원)이다.

   7) 상속채무

    가) 인정되는 범위

     갑 제30호증의 2, 갑 제58호증, 을 제119호증, 을 제25, 71 내지 73, 82, 89, 147, 

148호증, 을 제178호증의 2, 을 제2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인이 사망 당시 삼◇♠♠에 580,103,440원의 차용금 채무, 망인 거▲ 아파트 관

리비 117,270원, 전화요금 155,99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80,376,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파트 원상복구비 2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삼◇♠♠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삼◇

♠♠에 대하여 아파트 원상복구비용으로 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2, 을 제29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장례비, 상속세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 500만 원과 피고가 2012. 5. 29.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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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받아 납부한 상속세 14,684,710원,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96,348,564원과 원고 양▷♤에게 2012년 고지된 증여세 2,00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부

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례비, 상속세, 증여세 등은 망인의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양도소득세 9,966,490원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삼◇♠♠에 대한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삼◇

♠♠에 양도한 주식 880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던 사실, 위 양도소득세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08. 11. 28.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원고들은 삼◇♠♠이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면서 이

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삼◇♠♠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아니라 삼

◇♠♠이 부담하는 채무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무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것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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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합계 

3,539,341,779원(적극적 상속재산 9,907,000원 + 피고의 수유재산 920,520,839원 + 피

고의 수증재산 2,363,474,230원 + 원고 양○♣의 수증재산 458,479,020원 + 원고 양▷

♤의 수증재산 367,337,390원 - 상속채무액 580,376,700원)이다.

  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원고들의 유류분액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은 1/8(1/4 × 1/2)이고, 유류분액(A × B)은 각 442,417,722원(3,539,341,779원 

× 1/8)으로 계산된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원고 양○♣의 특별수익액(C)은 458,479,020원, 원고 양▷♤의 특별수익액은 

367,337,39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은 각 2,476,750원(9,907,000원 × 1/4)이

고, 상속채무 580,376,700원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채무 분담액은 각 145,094,175원(580,376,700원 × 1/4)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142,617,425원(2,476,750원 - 145,094,175원)이므

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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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A × B) - C - D]

양□■

각 442,417,722

0

각 -142,617,425

585,035,147

양○♣ 458,479,020 126,556,127

양▷♤ 367,337,390 217,697,757

  마.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1)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8(B)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

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구분 ① 수유+수증액 ②유류분액[(A)× (B)] ③유류분초과액(①-②)

피고 3,283,995,069
(920,520,839+2,363,474,230) 442,417,722 2,841,577,347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유류분 부족액(원) 반환비율 (유류분 부족액/수유 및 수증재산가액)

원고 양□■ 585,035,147 585,035,147/3,283,995,069

원고 양○♣ 126,556,127 126,556,127/3,283,995,069

원고 양▷♤ 217,697,757 217,697,757/3,283,995,069

합계 929,289,031 -

  바. 유류분 반환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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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분 반환의 원칙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

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가액반

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

겼으므로,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재산은 피고의 수증 내지 수유재산 중에서 피고 명의

로 남아 있는 재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에 기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따라서 피고는 수유 재산인 채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 주식 3,171주에서 먼저 원물반환 내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

고, 그럼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수증재산인 동숭동 부동산 및 삼◇

♠♠ 주식 2,262주에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액반환시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수증 내

지 수유한 재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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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유 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 재산의 가액 920,520,839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

하므로, 수유 재산은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유 재산 중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

♠ 주식 3,171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에 대한 위 수유 재산별 반환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원고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주식 3,171주

유류분반환액
합계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585,035,147
/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1,996주
(3,171주×유류분으
로 반환될 지분)

501,251,760

유류분반환액

151,001,664
(위 부동산가액 
239,856,000×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유류분반환액
350,250,096

(1,996주×175,476)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126,556,127
/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431주
(3,171주×유류분으
로 반환될 지분) 108,295,177

유류분반환액 32,665,021 유류분반환액
75,630,156

(431주×175,476)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217,697,757
/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742주
(3,171주×유류분으
로 반환될 지분) 186,392,506

유류분반환액 56,189,314 유류분반환액
130,203,192

(742주×175,476)

  

 피고의 나머지 수유 재산인 124,230,443원의 채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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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반환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원고 양□■ 원고 양○♣ 원고 양▷♤

유류분

반환지분
유류분반환액 지분 가액 지분 가액

585,035,147
/929,289,031

78,209,440
126,556,127
/929,289,031

16,918,443
217,697,757
/929,289,031

29,102,558

    피고의 수유 재산에 대한 원고별 유류분 반환액 및 잔여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양□■ 원고 양○♣ 원고 양▷♤

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579,461,200
(501,251,760
+78,209,440)

5,573,947
125,213,620
(108,295,177
+16,918,443)

1,342,507
215,495,064
(186,392,506
+29,102,558)

2,202,693

   3) 수증 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고도 여전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9,119,147원(원고 양□■ 5,573,947원 + 원고 양○♣ 1,342,507원 + 원고 양▷♤ 

2,202,693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유류분 부족액은 수증 재산에서 그 재산 가액의 비

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증 재산 중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 

주식 2,262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증 재산의 가액 합계 

2,363,474,230원 중 원고들의 잔여 유류분 부족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지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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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류

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지분은 “원고 양□■ 5,573,947/2,363,474,230 지분, 원고 양○♣ 

1,342,507/2,363,474,230 지분, 원고 양▷♤ 2,202,693/2,363,474,230 지분”으로서 지나

치게 그 지분이 작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물분할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의 수증 주식 2,262주 중에서 원고들에게 반환될 주식 수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원고 수증 주식 2,262주 잔여 유류분액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 수

5주

(2,262주×5,573,947/2,363,474,230) 4,696,567원

(5,573,947-877,380)

유류분반환액
877,380

(5주×175,476)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1주

(2,262주×1,342,507/2,363,474,230) 1,167,031

(1,342,507-175,476)

유류분반환액
175,476

(1주×175,476)

양▷♤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2주

(2,262주×2,202,693/2,363,474,230) 1,851,741

(2,202,693-350,952)

유류분반환액
350,952

(2주×17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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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수증 재산에 관하여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양□■에게 4,696,567원, 원고 양○♣에게 1,167,031원, 원고 양▷♤에게 

1,851,7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1) 원물반환을 명하는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양□■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585,035,147/929,289,031 지분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837,506,415/2,309,705,06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6,556,12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7,697,75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9. 9.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 양□■에게 1,978주(1,996주 

+ 5주)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1,154주(1,149주 + 5주), 원고 양

○♣에게 432주(431주 + 1주), 원고 양▷♤에게 744주(742주 + 2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을 명하는 부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양□■에게 82,906,007원(78,209,440원 + 

4,696,567원), 원고 양○♣에게 18,085,474원(16,918,443원 + 1,167,031원), 원고 양▷♤

에게 30,954,299원(29,102,558원 + 1,851,74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7. 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1.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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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기납부 취득세,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을 제187호증의 1, 을 제18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30.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발생한 취득세 중 원고 양○♣에게 

부과된 932,270원,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495,2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양□■, 양▷♤은 각 495,200원, 원고 양

○♣는 1,427,47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1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 상

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수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부과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7. 2.자 준비서면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인 2012. 7. 4.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고,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

한 유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상계되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에 대

하여 2012. 7.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원고 양□■: 82,906,007원×0.05×362일÷366일 = 4,099,996원

       원고 양○♣: 18,085,474원×0.05×362일÷366일 = 894,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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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양▷♤: 30,954,299원×0.05×362일÷366일 = 1,530,800원

      결국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87,017,329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4,099,996원)이었는데, 위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저 지연

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86,510,803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3,604,796원)이 

남았다.

      또한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18,979,864원(원금 

18,085,474원 + 지연손해금 894,39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1,427,470원으로 

위 원고의 위 채권 중 지연손해금 전부 및 원금 533,080원이 상계되어, 원금 

17,552,394원(18,085,474원 - 533,080원)이 남았다.

     한편,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32,485,0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530,8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

저 지연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31,989,8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035,600원)이 남았다.

    (2) 기납부한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성북세무서장은 2012. 5.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로 14,684,710원을 부과 

· 고지하였고, 그 중 6,332,790원의 가산세는 원고 양▷♤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현금

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으

므로, 원고 양▷♤은 위 가산세 6,332,790원과 위 상속세 중 원고 양▷♤의 부담액 

3,820,962원 중 가산세 부분을 차감한 2,174,0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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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58호증, 을 제177호증, 을 제283호증, 을 제28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장은 2011. 3. 21.부터 2011. 5. 31.까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산출세액 97,961,184원, 기납부 증

여세액 등 공제액 97,961,184원으로서 차감 고지세액이 0원으로 나타난 사실, 이후 성

북세무서장은 원고 양○♣의 생전 증여액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 14,684,710원(산출세액 142,961,184원 + 가산세 6,332,790원 - 증여세액 등 공

제 134,599,262원)을 부과 · 고지(피고에 대하여 10,863,749원, 원고 양▷♤에 대하여 

3,820,962원)한 사실, 피고는 2012. 5. 29. 상속세 14,684,7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은 피고에게 위 3,820,96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가산세는 원고 양▷♤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양▷

♤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세는 

상속인들이 원고 양▷♤이 수증한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

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 신고 · 납부책임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분은 오로지 원고 양▷♤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과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9. 19.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9. 21.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인바,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유

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1,370,538원과 먼저 상계되고, 나머지 2,450,424원

(3,820,962원 - 1,370,538원)은 원금과 상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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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7. 5.부터 2012. 9.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4,938원

            30,954,299원×0.05×4일/366일 + 30,954,299원×0.05×75일/365일

        ○ 총 지연손해금 1,370,538원

           2012. 7. 4. 잔존한 지연손해금 1,035,600원 + 334,938원

       결국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28,503,875원(30,954,299원 - 2,450,424원)

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기납부 증여세 상당의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피고는, 그가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한 96,348,564원 중 1/8에 해당하는 12,043,570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동숭동 부동

산을 수증함으로써 성립한 채무이므로,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액반환의 범위

     피고는 원고 양□■에게 86,509,803원과 그 중 82,906,007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양○♣에게 17,55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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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원고 양▷♤에게 28,503,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삼◇♠♠은 망인에 대하여 580,103,44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

고 양□■을 상대로 2008. 11.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8타채

12468)을 받았고, 피고 및 원고 양▷♤을 상대로 2008. 12.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030)을 받은 사실, ♣▲▲▲은 망인의 정기예금 원리금 

102,991,7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2009타기965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삼◇♠♠이 위 각 압류, 추심명령에 기하여 합계 7,5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고 양□■, 양▷♤,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이 위 공탁된 정기예금 중에서 7,500만 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양□■, 양▷♤,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

았다 할 것인데, 위 정기예금 채권은 피고에게 유증되었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양□■, 양▷♤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삼◇♠♠에 대한 각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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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에게 위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예금채권은 유증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

고 자신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삼◇♠♠을 상대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위 돈을 회수하면 될 것이지, 추심된 돈을 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삼

◇♠♠이 위 원고들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된 예금액을 배당받아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원고들은 이로써 채무 변제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양□■, 양▷♤은 위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4. 5.부터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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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는 원고 양□■이 항소한 범위(위 각 부동산 중 각 735,732,912/3,530,481,084 지분) 

내에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

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양□■, 양▷♤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피

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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